
               1. 귀 연합회(조합, 협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  

       2.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(’16.9.28)으로 법인은 소속직원의 청탁금지법 

위반시 동일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(양벌규정). 다만, 소속직원 대상으로 청렴교육 등을 

이행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  

       3. 이에 따라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

높아지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‘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’을 

실시하고 있습니다. 

       4. 조합원사(회원사) 대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조합(연합회, 협회)에서는 

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

  

다           음
  

          가. 지원내용

            ㅇ 사 업 명 :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

            ㅇ 지원기간 : ‘17.10월 ~ 12월  * 행사일 기준

            ㅇ 지원내용 : 청렴강사 강사비(여비 포함)

            ㅇ 강의내용 : 청탁금지법 및 인·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(2시간 내외)

            ㅇ 지원대상 : 중소기업·단체의 세미나, 교육 등 50명 이상 참석행사
  

          나. 신청방법

            ㅇ 신청기한: ‘17.9.15(금) 限

            ㅇ 신청방법: 아래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(FAX 02-782-5983) 

단체명(기업명)
지원 요청 행사(세미나, 교육 등)

행사명 희망일 1 희망일 2 장소 참석대상(명)

            
  

            * 희망일은 1, 2순위 및 시간대까지 명시(개별 중소기업에서도 신청 가능). 끝.

“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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